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콘텐츠 IP 생태계 미래비전’ 국제포럼 
International Forum on 

Future Vision of the Content IP Ecosystem

      
      일시 : 2025년 9월 26일(금) 13:00
      장소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퍼런스홀 
      주최 :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주관 : 만화비평과연구,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사)한국웹툰산업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양대학교문화콘텐츠전략연구소
      후원 : 사울경제진흥원(SB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협찬 : 동우A&E㈜, ㈜아이코닉스                
                

       

 

      



 

본 포럼은 
서울경제진흥원(SB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후원과
동우A&E㈜, ㈜아이코닉스의 협찬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콘텐츠 IP 생태계 미래비전’ 국제포럼 
International Forum on Future Vision of the Content IP Ecosystem

[ Program ] [ Program ] 

제 1 부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주년 행사
 

사회 : 이진 (한양대학교 교수 /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총무이사) 

개회
13:00~13:10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개회사
13:10~13:15

김영재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회장

축사
13:15~13:25

강문주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회장
박창신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

연혁보고
13:25~13:30

김세훈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5,6대 회장 

동영상 상영
13:30~13:45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연혁 동영상 

감사패 증정
13:45~13:55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전임회장단



‘IP 확장과 생성형 AI : 아시아 콘텐츠 생태계를 조망하다’
IP Expansion and Generative AI : 

A Panorama of the Asian Content Ecosystem

제 2 부

포럼 개회 
Opening of the Forum

 

사회 : 이진 (한양대학교 교수 /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총무이사) 

내빈소개 
Acknowledgment 

of Guests

14:30~14:40

포럼 개회 및 내빈소개 

축사
Congratulatory 

Speech
14:40~14:50

이현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IP 진흥본부 / 본부장 
Hyun-joo Lee / Director 
Content IP Promotion Division,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전대현 서울경제진흥원 창조산업본부 / 본부장 
Dae-hyun Jeon / Director  
Creative Industry Department, Seoul Business Agency
 

기념촬영
Commemorative 

photo shoot

14:50~15:00

참석자 단체 촬영
Group photo of the attendees 



[ Session 1 ] 
15:00~15:45

IP의 구축과 확장
Build-up and Expansion of Content IP 

 

사회 : 이진 (한양대학교 교수 /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총무이사) 

주제발표 1
Topic 1 

15:00~15:15

일본 만화작품이 글로벌 IP 비즈니스의 원류로 
계속 남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和田誠 / 小学館 第二コミック局 局長

What is needed for Japanese Manga to Continue to be 
the Source of Global IP Business?
Makoto Wada / Director 
The 2nd Comics Bureau, Shogakukan

주제발표 2
Topic 2 

15:15~15:30

<나 혼자만 레벨업> 웹소설/웹툰의 IP 비즈니스 사례
박진해 / ㈜디앤씨미디어 해외사업본부 본부장  

The ‘Solo Leveling’ Case: IP Business for Web Novels and
Webtoons
Jinhae Park / Director
Overseas Business Division, D&C Media 
 

주제발표 3
Topic 3 

15:30~15:45

SNS 기반 애니메이션의 글로벌 IP화 전략: 
<빵빵이의 일상> 사례를 통해 본 확장성  
이샛별 / ㈜스파이시터키스튜디오 대표 

Strategy for Global IP Expansion of SNS-Based Animation:
A Case Study on Expandability of Bbangbbang's Diary  
Saet-byul Lee / CEO
Spice Turkey Studio



[ Session 2 ] 
16:00~16:30

생성형 AI와 IP 구축
Generative AI and IP Building

 

사회 : 이진 (한양대학교 교수 /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총무이사) 

주제발표 1
Topic 1 

16:00~16:15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AI 활용 
魏春玲 / 中物联讯(北京)科技有限公司 联合创始人 & 副总裁

AI Application in the Chinese Animation Industry 
Wei Chunling / Co-founder & Vice President
China IoT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주제발표 2
Topic 2 

16:15~16:30

아바타에서 디지털 로봇까지: 버추얼 휴먼과 결혼하는 시대 
오제욱 / (사)한국버추얼휴먼산업협회 협회장 

From Avatars to Digital Robots : 
The Era of Marrying Virtual Humans
OJ Wook / Chairman
Korea Virtual Human Industry Association
 



[ Session 3 ] 
16:35~17:20

만화 IP의 가능성
Potential of Comic IP

 

사회 : 이진 (한양대학교 교수 /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총무이사) 

주제발표 1
Topic 1 

16:35~16:50

웹툰 IP 생태계와 스토리월드 구축 가능성 
박기수 / 한양대학교 교수 

The Potential for Building a Webtoon IP Ecosystem 
and Storyworld
Ki-soo Park /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주제발표 2
Topic 2 

16:50~17:05

문화적 측면에서 본 만화 IP 
한상정 / 인천대학교 교수 

Comic IP from a Cultural Perspective 
Sang-Jung Han / Profess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주제발표 3
Topic 3 

17:05~17:20

일본 만화시장에서의 한국 웹툰 현지화   
김예지 / 국민대학교 강사 

Localization of Korean Webtoons in the Japanese Manga
Market
Yeji Kim / Instructor, Kookmin University

[ 종합토론 ] 
17:30~17:45

종합토론 
Comprehensive 

Discussion

한창완 세종대학교 교수 (좌장 Chair) 
Chang Wan Han / Professor, Sejong University 

박재우 세종대학교 교수
Jae-woo Park / Professor, Sejong University 

박창신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 
Chang-shin Park / Chairman, The Korea Animation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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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31.  국내학술지 지원사업 선정 (한국연구재단)

2010
2010. 06. 11.  2010 Aisagraph in Shanghai 참가
2010. 11. 12.  2010 International ASKO Cele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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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5. 28.  제7회 춘계학술대회   
2011. 09. 02.  중국 길림 국제애니메이션/만화/게임포럼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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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1. 26.  2012 앙굴렘 국제만화축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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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1. 31.  <애니메이션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2013
2013. 06. 29.   제11회 춘계학술대회
2013. 11. 30.   제12회 추계학술대회 및 ASKO 국제영상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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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4. 05. 31.  2014 ASKO 춘계학술대회
2014. 12. 13.  2014 추계학술대회 및 ASKO 국제영상전 

2015
2015. 06. 30.  <애니메이션연구> 제33호, 특별호 발간
2015. 08. 14.  부천 국제만화컨퍼런스 심포지엄
2015. 09. 16.  제10차 MBC 미래방송포럼 

2016
2016. 07. 06.  제20회 SICAF 대학관 공동주관 
2016. 07. 31.  ‘만화/웹툰이론총서’,‘만화/웹툰작가평론선집“ 발간 사업

2017
2017. 07. 19.  2017 부천국제만화컨퍼런스 심포지엄 
2017. 09. 01.  2차 ‘만화/웹툰 이론총서/작가평론선집’ 발간사업 

2018

2018. 07. 15.  ‘만화/웹툰 이론총서/작가평론선집’ 50권 발간 
2018. 07. 20.  3차 ‘만화/웹툰 이론총서/작가평론선집’ 발간사업 
2018. 08. 16.  2018 부천국제만화컨퍼런스 심포지엄
2018. 09. 03.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2019
2019. 07. 17.  캐릭터라이선싱페어 라이선싱콘 개최 
2019. 09. 27.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MOU 체결 

2020
2020. 09. 30.  제1회 재난관리 및 복원력 애니메이션 공모전 
2020. 12. 12.  추계학술대회 및 ASKO 국제작품전 

2021
2021. 04. 21.  기후환경 이모티콘 공모전 공동주관 
2021. 09. 04.  제24회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공식 후원  
2021. 10. 15.  ‘2021 한중 메타버스 산학포럼’ 공동개최 

2022
2022. 06. 28.   애니메이션 정책토론회 공동주관 
2022. 07. 21.   만화/웹툰이론총서 & 작가평론선집 100권 출간기념회 

2023

2023. 02. 28.   실감미디어콘텐츠 산학연계 워크샵 
2023. 06. 23.   한국애니메이션학회/한국캐릭터학회 공동학술대회
2023. 08. 17.   OTT환경 K-애니메이션 지원제도개선 토론회 공동주관
2023. 10. 27.   애니메이션+XR+AI융합기술 세미나
2023. 12. 22.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2024
2024. 04. 26.   (재)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업무협약 체결 
2024. 07. 27.   (사)한국캐릭터학회 공동학술대회 및 ASKO 작품전 
2024. 09. 30.   ‘한국애니메이션 성장정책 토론회’ 공동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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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정관

2007년 3월 14일 제정

2016년 6월 25일 개정

2025년 O월 O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한국애니메이션학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으로는 ‘The Animation 

Society of Korea'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전국을 대상으로 대표자의 지역에 소재지를 둘 수 있으며, 각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애니메이션의 전반에 대한 학술연구 조사 및 정보 교육을 통한 애니메이션의 진흥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애니메이션 학술지 발간 및 관련도서의 출판물 간행

2. 국내외 애니메이션 학술 세미나, 워크샵, 전시회, 강연회 등의 개최

3.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 및 창작활동 진흥을 위한 교육 및 학술 지원

4. 애니메이션 관련 콘텐츠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5. 국내외 애니메이션 관련정보, 자료수집 및 배포

6. 국내외 애니메이션 활동과 관련된 사회봉사 및 자문

7. 해외 애니메이션학회 및 제 관계 기관과의 교류

8. 회원의 친목도모 및 권익보호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수익사업)

1. 본 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 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이익의 제공)

1. 본 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 116 -

얻어야 한다.

2.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

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

는 아니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법인회원으로 구분하고 명예회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

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정회원

본 학회 정회원은 4년제 대학졸업자,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자, 

혹은 기타 운영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2. 준회원

애니메이션관련 대학원생 및 애니메이션분야 종사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명예회원

퇴임한 회원 및 본회 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인준 여부를 결의한다.

4. 법인회원

학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본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얻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하고 인준 여부를 결의한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 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소집 요청권

2) 정관에 정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3) 본 학회 활동에 대한 참여권

2. 본 학회의 정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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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

제 10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자격정지 :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이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게 될 

때 자동으로 자격이 정지되고 회원자격정지로 분류한다. 자격 정지 후 2년 이내에 자격 정

지의 원인을 해소치 않을 경우에는 자동 제명된다.

5. 회원 자격정지는 해당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제 11 조 (법인회원 권리와 의무)

1. 본 학회의 법인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3. 본 학회 활동에 대한 참여권

4. 학회 출판물 및 영상물을 통한 홍보

5.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6. 휴회 : 회원이 신병,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사무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휴회할 수 있으며, 휴회 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

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다.

제 12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3 조 (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

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4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 명

2. 회장 1인

3. 부회장 1인 이상 10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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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 및 간사 약간 명

5. 감사 2인

6. 사무국장, 사무차장을 둔다.

7. 법원 등기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 중 3인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임명한다.

1. 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 이

후 회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 및 학회활동에 현격한 공헌을 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

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회장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단, 정족수 미달로 인한 유회 시에는 이사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5.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6.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7.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 16 조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고문단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 (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

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제 1항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정권/1년 이내의 권리정지

3) 견책

제 18 조 (임원의 선임제한)

1. 임원의 선임 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하며,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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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3.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결원으로 인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20 조 (임원의 직무)

1.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모든 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회장이 사고나 궐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

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며, 운

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1 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사

고가 있을 시는 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이사를 회장의 직무 대행자로 임명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

아야 한다.

제 22 조 (고문)

1. 본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에 관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 23 조 (총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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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특별위원회로 한다.

2.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4 조 (총회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

정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또는 회원 1/10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총회 15일 이전에 회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홈페이지, 이 메일 및 기타

의 수단을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4.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 권 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

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6 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정관에 규정된 사항

7. 소집 요청자가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8.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9.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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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 학회의 해산

제 28 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9 조 (총회의사록의 서명날인)

총회의사록의 서명날인은 임원 중 회장, 부회장 1인, 이사 2인, 감사 1인 이상이 서명 날인

하도록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30 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 사무차장으로 구성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 임원 이외의 회원을 참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1 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한해 회의개시 2일 전까지 

유무선 통신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32 조 (이사회의 기능)

1) 정관에 규정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회장이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사항

6) 기타

제 33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 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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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조 (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

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5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6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37조 (구성 및 소집)

1. 운영위원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 사무차장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 한다.

제 38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사항을 토의한다.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의한다.

3. 신입회원의 학회가입을 인준한다.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내용을 토의한다.

5. 기타 본 학회 활동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토의한다.

6. 회장 및 소집요구자가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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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편집위원회

제 39 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논문편집위원회와 작품편집위원회로 한다.

2. 각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5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각 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각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편집위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4. 각 편집위원회는 학술논문 및 작품집 발간과 관련하여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5. 각 편집위원은 조형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조형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하

고 있는 교수, 또는 위 사항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한다.

6.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논문 및 작품의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2) 연구논문 및 작품의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편집과 관련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 논문집 및 작품집에 관한 사항

제 40 조 (편집위원장의 선출)

각 편집위원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위촉하며, 각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41 조 (자격조건)

편집위원장, 간사,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한다.

1. 편집위원장

1) 대학 정교수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

이 임명한다.

2)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

1) 본회의 회원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3. 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애니메이션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하

고 있는 교수, 또는 위 사항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한다.

2) 세부 전공영역을 분류하여 각 영역에 따른 적정 인원을 선정한다.

3) 학회지 발간 시 원칙적으로 2편 이상의 논문에 대한 심사를 우선 담당한다.

4) 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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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구논문 및 작품의 게재여부에 관하여 토의, 의결한다.

2. 연구논문 및 작품의 심사위원 위촉에 관하여 토의, 의결한다.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하여 토의, 의결한다.

4. 기타 연구 논문집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하여 토의, 의결한다.

제 9 장 특별위원회

제 43 조 (구분 및 소집)

본회의 운영상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각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

로 회장이 임명한다.

2. 각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3. 각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다.

제 44 조 (특별위원회 기능)

1. 각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안에 관하여 토의, 의결한다.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하여 토의, 의결한다.

3. 기타 각 위원회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하여 토의, 의결한다.

제 10 장 재산과 회계

제 45 조 (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

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46 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47 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보조금, 찬조금, 수익사업 이익금 등 기타의 수입으

로 충당한다.

제 48 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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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어야 한다.

제 49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2월부터 익년도 11월까지로 한다.

제 50 조 (예산편성)

본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51 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2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3 조 (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회 비영리고유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학회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직원을 둘 수 있고, 보

수를 지불할 수 있다.

제 11 장 사무부서

제 54 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차장 및 간사 약간 명을 둔다.

3. 사무국장, 차장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정한다.

5. 사무총장 및 차장은 모든 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6.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12 장 보 칙 

제 55 조 (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

다.

제 56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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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 조 (온라인 화상회의) 

1. 본 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의 효력은 직접 출석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2.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의결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회의 안건 및 관련 자료를 모든 

구성원에게 충분히 공유하여야 한다.

3. 온라인 화상회의 시에는 출석 확인, 의견 개진, 표결 등의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58 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59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

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정관제정 2005년 2월

제 3 조

본 정관은 2005년 3월 26일 창립총회에서의 의결 이후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 4 조

본 정관의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 5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

으로 본다.

2007년 3월 14일 개정

2016년 7월 21일 개정

2025년 0월 0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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